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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팅머신에 머리가 끼임

2023. 5. 6(토) 17:08경 경남 진주시 소재 ㈜
ooooo에서 ㈜ooooo 소속 재해자가 코팅머신의 
코팅헤드의 블레이드 교체 및 파운틴 립 청소작업 
후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, 원인미상의 이유로 
재해자가 코팅 헤드암과 캐리어벨트 휠 프레임 
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

(블레이드) 백킹롤에 파운틴 립으로 컬러 잉크를 묻혀 주면 
종이 표면을 긁어서 일정한 두께를 만들어 주는 역할

(캐리어벨트 휠) 캐리어벨트의 가이드 역할
<코팅머신의 

코팅헤드>
<코팅헤드 상세>

(코팅 헤드암) 블레이드와 백킹롤의 간격을 조절

1. 끼임 위험점에『덮개』등을 설치하지 않음 

 - 기계·설비의 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
장소인 코팅 헤드암과 캐리어벨트 휠 프레임 사이에 덮개, 울 등을 
설치하지 않아 정비·점검·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의 
신체 일부가 끼임.

2. 『정비·점검·청소』등의 작업 시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

 - 코팅 머신 등 기계·설비의 정비·점검·청소 등의 작업 시에 다른 
작업자가 그 기계·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
장치에「잠금장치(Lock Out)」와‘작업 중 전원 투입금지’등의「표지판
(Tag Out)」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함.

<재해발생 상황도>

1.  기계·설비의 끼임 위험점에『덮개, 울』및『연동장치』설치

  - 기계·설비의 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가 출입하지 

못하도록 덮개, 울 등을 설치하고, 

  - 덮개, 울 등은 기계·설비의 전원과 연동 설치하여 덮개 등을 해체할 경우 기계·설비의 

운전이 정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함.

2. 기계·설비의『정비·점검·청소 등』작업 시 방호조치 철저

 - 코팅머신 등의 기계·설비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
기계·설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(Lock-Out)를 하고,‘작업 중 전원 투입금지’등의 표지판
(Tag-Out)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.


